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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제출자: 2010. 6. 30. 거창군수

○ 회부일자: 2010. 7. 1. 

○ 상정일자: 2010. 9. 13.(제2차 산결산특별 원회)

 ○ 의안번호 :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2009 ~33호),

                 2009년도 비비 지출 승인안(2009 ~34호)」

2. 제안이유  주요골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2009회계연도 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세입·세출 결산 총

(단 :백만원)

구  분 산 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차인잔액(이월액)

계 472,050 446,300 391,933 74,367

일반회계 407,286 400,975 346,581 54,394

특별회계 64,764 65,325 45,352 1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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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 수납액은 466,300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391,933백만원으로

   - 차인잔액(이월액)은 74,367백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잉여 ) 에는

   - 명 시 이 월 : 19,994백만원

   - 사 고 이 월 : 15,618백만원

   - 계속비 이월 : 21,540백만원

   - 국․도비 보조  집행잔액 : 2,28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 은 14,934백만원임.

2) 세입결산

(단 :백만원)

구 분 산 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과오납수납액 미수납액

계 440,038 438,981 434,193 229 4,788

일반회계 407,286 404,850 400,975 216 3,875

특별회계 32,752 34,131 33,218 13 913

    ※ 공기업 제외

  ○ 2009년도 실제수납액은 434,193,백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438,981백만원 

비 98.9%이며, 미수납액은 4,78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1%임  

  3) 세출결산

(단 :백만원)

구 분  산 액 산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액)

계 350,540 440,038 366,929 51,509 21,600

일반회계 318,248 407,286 346,581 49,986 10,719

특별회계 32,292 32,752 20,348 1,523 1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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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산액

이용 액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1건 15,460,981 1,000,000 1,000,000  　

상하

수도

사업

소

상하수

도․수

질

상수도공기

업특별회계

자본 출

404-01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출

5,377,665 1,000,000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마을상수도
정비

401-01
시설비 10,083,316 　 1,000,000 

과    목
산액

용 액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26 건 16,483,1569 987,616 987,616

기 획
감사실

일반
행정

군정시책개발 306-01
출연 150,000 20,000 기 생

활권발
계획

조사군정시책개발 201-01
사무 리비 2,610 20,000

행정과 일반
행정

태평양 쟁
후국외강제동
원희생자 지원

201-01
사무 리비 1,189 1,189

인건비
용태평양 쟁

후국외강제동
원희생자 지원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68 1,189

행정과 일반
행정

일제강 하강
제동원피해진

상조사

202-01
국내여비 480 480

인건비
용일제강 하강

제동원피해진
상조사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992 480

  ○ 2009년도 총 지출액은 366,929백만원으로서 산 액 440,038백만원의 

83.4%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1,509백만원으로 산 액의 11.7%이며 

집행잔액 21,600백만원은 산 액의 4.9%임

 4) 산의 이용․ 용․이체사용 황

 □ 이 용(일반회계)
(단 :천원)

 □  용(일반회계)
(단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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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과 체육

체육행사 활
동지원

201-03
행사운 비 75,000 70,000 거창스

포츠
크 공
기념행

사
체육행사 활

동지원
307-04
민간행사보조 668,600 70,000

문 화
과 문화재

통가옥경상
보수비 지원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60 3,577

집행방
침변경통가옥경상

보수비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3,577

1010추진
단

무역
투자유

치

승강기 산업 
추진

502-01
출자 100,000 100,000 학교법

인설립
기본재
산출연

용
승강기 산업 

추진
306-01
출연 1,500,000 100,000

1010
추진단

무역
투자유

치

승강기 산업 
추진

201-03
행사운 비 25,000 10,000

승강기
조성사
업의국
제 행

사

승강기 산업 
추진

307-04
민간행사보조 10,000

1010
추진단

일반 
행정

인구증가시책
추진

301-01
행사실비보상 13,760 13,760

출향인
의날행
사운
에 합
한과목
으로변

인구증가시책
추진

201-03
행사운 비 13,760

경제과 노동

희망근로 
로젝트 사업

206-01
재료비 383,411 5,400

인건비
부족액희망근로 

로젝트 사업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15,632 5,400

경제과 노동

희망근로 
로젝트 사업

206-01
재료비 385,311 1,900

희망근
로사업희망근로 

로젝트 사업
303-01
포상 1,900

경제과 노동

희망근로 
로젝트 사업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89,216 73,584

일자리
창출희망근로 

로젝트 사업
206-01
재료비 311,727 73,584

경제과 노동

일자리창출사
업(자체)

401-01
시설비 240,000 23,000 지역실

업자직
업훈련일자리창출사

업(자체)
301-12
기타보상 23,000

산림환경
과 폐기물

폐기물 리 201-01
사무 리비 152,381 6,000 청소행

정서비
스만족
도조사폐기물 리 307-02

민간경상보조 6,000

산림환경
과

임업․
산

산림바이오매
스 산물수집

405-01
자산 물품취득비 15,000 900

인력
리산림바이오매

스 산물수집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64,356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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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환경
과

임업․
산

산림바이오매
스 산물수집

402--02
민간 행사업비 26,193 8,000

인력
리산림바이오매

스 산물수집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6,356 8,000

산림환경
과

임업․
산

산림바이오매
스 산물수집

301-10
행사실비보상 11,880 1,179 　

인력
리산림바이오매

스 산물수집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5,177　 　 1,179

산림환경
과

임업․
산

산림바이오매
스 산물수집

201-02
공공운 비 20,753 15,753

인력
리산림바이오매

스 산물수집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9,424 15,753

산림환경
과

임업․
산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402-02
민간 행사업비 56,054 9,000

인력
리일자리창출 

숲가꾸기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31,925 9,000

산림환경
과

임업․
산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301-10
행사실비보상 38,520 606 　

인력
리일자리창출 

숲가꾸기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31,319　 　 606

산림환경
과

임업․
산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201-02
공공운 비 61,253 22,000

인력부
족일자리창출 

숲가꾸기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09,319 22,000

산림환경
과

임업․
산

산 생태마을
조성

401-01
시설비 596,220 21,000

홈페이
지구축산 생태마을

조성
207-02

산개발비 21,000

산림환경
과

임업․
산

산림병해충 
책 지원

201-01
사무 리비 6,200 6,200

원활한
업무추

진산림병해충 
책 지원

405-01
자산 물품취득비 3,420 6,200

농업기술
센터

농업․
농

폐비닐수거지
원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 9,000 9,000

폐비닐
수거지

원폐비닐수거지
원사업

301-12
기타보상 9,000

농업기술
센터

농업․
농

채종단지운
지원

206-01
재료비 910,000 559,838 사업목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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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단지운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 28,600 559,838 경

농업기술
센터

농업․
농

농업교육지원 301-01
행사실비보상 9,450 2,250

재해보
상비

고품질 생산
지원

302-02
민간인재해보상 2,250

농업기술
센터

농업․
농

농 체험지역
네트워크

301-10
행사실비보상 7,800 3,000

농 체
험가이
드발간농 체험지역

네트워크
201-01
사무 리비 69,200 3,000

과    목
산액

이체 액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12건 677,000 677,000 677,000 　

경제과
산업

융
지원

기반시설조성
(09년삭제)

401-01
시설비 100,000 100,000 (명시

이월
산)

업무
이

1010추
진단

기반시설조성
(09년삭제)

401-01
시설비 100,000

【검토의견】

 ○ 산의 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책

    사업 내 단 사업 간 산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지방재정법 제47조에는 산의 목 외 사용 지의 원칙이 있으므로

    산을 용할 경우 사 에 의회에 통보(보고)하여 집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되며, 한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 에 충분히 측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당 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검토됨.   

 □ 이 체(일반회계)
(단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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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산업

융
지원

창업보육센터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10,000 10,000

업무
이

1010추
진단

창업보육센터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10,000

경제과
산업

융
지원

해외품질규격
인증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10,000 10,000

업무
이

1010추
진단

해외품질규격
인증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10,000

경제과
산업

융
지원

고용보조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42,000 42,000

업무
이

1010추
진단

고용보조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42,000

경제과
산업

융
지원

근로자자녀장
학 지원

301-02
장학   학자 15,000 15,000

업무
이

1010추
진단

근로자자녀장
학 지원

301-02
장학   학자 15,000

경제과
산업

융
지원

소기업육성
기 립

702-01
기 출 500,000 500,000

업무
이

1010추
진단

소기업육성
기 립

702-01
기 출 500,000

□ 이 체 (특별회계) : 해당없음

【검토의견】

 ○ 산의 이체(移替)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

    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는 정원에 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는 

    개폐로 인하여 계기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

    는 그 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산 이체사항은 경제과  1010추진단의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사항으로서 업무의 효율 인 추진을 하여 타당한 것으로 단됨.

    ※ 산의 이체는 사업의 목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직무

       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서 의회심의 상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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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속비 결산
(단 :천원)

재원 사 업 명  산 액
 년 도

이월사업비
산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17,254,669 19,122,274 36,355,274 18,481,973 17,862,720 10,580

국 고
보조

거창문화원
건립 1,083,000 4,565,324 5,648,324 1,126,246 4,522,078

국 고
보조

무형문화재 
수 지원 959,000 959,000 4,232 954,768

국 고
보조

거창군민체육
센터 건립 3,150,000 2,350,000 5,500,000 1,445,344 4,054,656

국 고
보조

거창스포츠 크 
조성 6,142,000 2,437,344 8,579,344 8,571,651 7,693

국 고
보조 소도읍 육성 3,756,480 7,842,219 11,598,699 6,287,976 5,310,552 170

국 고 
보조

거창사과테마
크조성 2,142,520 1,927,387 4,069,907 1,046,524 3,020,666 2,717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비의 총액과 연도별 액에 

    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리하며 수년도에 걸처

    지출할 수 있으며,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

    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처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거창문화원 건립사업과 거창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산 액 비 이월액이 각 80.1%, 73.7%로서 그 집행실 이 매우 부진

    한 상태로 향후 산편성  운 에 철 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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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다음연도 이월사업
(단 :백만원) 

구   분 건 수 산 액 이월액 비 고

명시이월

계 78 66,235 19,078

일반회계 75 62,272 17,554

특별회계 3 3,963 1,524

사고이월

계 65 80,181 14,569

일반회계 65 80,181 14,569

특별회계 - - -

【검토의견】

 ○ 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한 외로서 당해연도에 사

    용하지 못한 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2009년도 산이월 황을 보면 명시이월이 78건 19,078백만원

    사고이월이 65건 14,569백만원으로서 시기미도래, 공기부족, 보상지

    연 등의 사유로 이월 되었음.

 ○ 이는 년도 비(명시이월 41건 7,751백만원, 사고이월 17건 3,007

    백만원)집행실 이 매우 부진한 상태로서 향후 산편성  집행에 

    철 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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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비비 결산
(단 :천원)

세부 지출사유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합 계 17 건 5,109,985 5,006,781 5,006,781 - 103,204

소송 리 배상 16,000 16,000 16,000
승강기 산업 
추진 출연  지원 2,000,000 2,000,000 2,000,000

진료서비스 
지원

신종인 루엔자 
비상근무자 1,470 1,463 1,463 7

염병 
방 리

신종인 루엔자 
방 11,304 8,541 8,541 2,762

염병 
방 리

신종인 루추정검사 
장비 6,640 6,095 6,095 545

염병 
방 리 신종인 루 방 18,016 18,016 18,016

염병 
방 리 신종인 루 방 45,004 44,958 44,958 46

염병 
방 리

신종인 루추정검사 
장비 16,142 15,785 15,785 357

염병 
방 리

신종인 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 20,757 20,757

염병 
방 리 신종인 루추정검사 20,600 20,555 20,555 45

희망근로 
로젝트 사업 희망근로 인건비 265,000 264,498 264,498 502

농 장 
인턴 운 농 장 인턴 19,336 19,336 19,336

고품질 
생산 지원 우박피해농가재해지원 37,650 37,650 37,650

과수품질향상 우박피해농가지원 100,000 28,950 28,950 71,050

마을상수도 
정비

가뭄지역 체수원 
개발사업 국비지원 2,507,994 2,507,994 2,507,994

마을상수도 
정비

가뭄지역 체수원 
개발사업 국비지원 10,072 10,072 10,072

행정인턴사업 행정인턴운 14,000 6,867 6,867 7,133

【검토의견】

 ○ 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측할 수 없는 산외의 지출이나 산 과지출에 충당하기 하여

    세입·세출 산에 일반회계의 1/100이상을 계상하여야 하며, 지출결과

    에 하여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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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도 비비 산액은 7,323백만원으로서 소송 련 배상 , 승강

    기산업 출연 , 염병 리 비용으로 2,131,413천원을 집행하 음.

 ○ 신종 인 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비 20,757천원은 집행결정 이후

    도비보조  지원으로 인한 불용액임

 ○ 비비 지출결정액이 2,940백만원으로서 희망근로 로젝트 사업 등 6개사업에 

2,868백만원은 지출하고, 우박피해 농가지원사업비 100백만원  29백만원만 

지출하고 71백만원을 불용처리되었는데 이에 한 설명이 필요함

 8) 기 결산
(단 :천원)

종   류   별 년도말
잔액 (A)

당해년도 증감액
당해연도말잔액

(D=A+B-C)
수납액 (B) 지출액 (c)

합 계(10건) 4,824,088 1,646,371 647,694 5,822,765

아림 술제진흥기 460,121 63,512 23,200 500,433

체육진흥기 35,522 14,814 50,336

식품진흥기 29,180 26,501 38,371 17,309

소득주민자녀장학기 470,417 66,113 20,400 516,131

노인복지기 1,017,970 48,540 39,090 1,027,421

여성발 기 841,894 182,842 11,150 1,013,586

기 생활보장기 201,476 109,884 311,360

생활안정기 111,616 44,527 10,000 146,142

재난 리기 841,917 549,708 505,483 886,142

소기업육성기 813,975 539,930 1,35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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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 2009년도 재 거창군에서 설치․ 리하고 있는 기 은 10종으로서 연도말 

재액은 4,824,088천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646,371천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647,694천원으로서 차인잔액은 5,822,765천원임.

 ○ 지출액이  없는 3개기 (체육진흥기 , 기 생활보장기 , 소기업육성기 )은 

조성목표액 도달까지 기  조성단계에 있는 기 으로서 당해연도 지출액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9) 채권액 결산

(단 :천원)

구       분 년도말
 재 액

당 해 년 도
발   생  액

당 해 년 도 
소  멸  액

당해년도말
잔      액

합       계 4,613,466 1,622,411 1,535,947 4,699,930

일 반 회 계 3,782,870 187,148 0 3,970,018

특

별

회

계

소    계 471,763 1,255,919 1,241,939 485,743

농업발 기 107,733 9,682 6,875 110,540

산업단지
조성사업 364,030 1,246,237 1,235,064 375,203

기      358,833 179,344 294,008 244,169

【검토의견】

 ○ 2009년도 재 우리 군의 채권액은 4,699,930천원으로서 이행기간 미도래액 

4,453,336천원이며, 이행기간 도래액 246,594천원임. 이  이행기간 도래액 

246,594천원은 채권을 회수하여야 하는 액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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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채무액 결산
(단 :천원)

구       분
년도말

 재 액

당 해 년 도

발   생  액

당 해 년 도 

소  멸  액

당해년도말

잔      액

합       계 12,977,200 3,700,000 2,418,200 14,259,000

일 반 회 계 8,900,000 2,100,000 6,800,000

공
기
업
특
별
회
계

소    계 4,077,200 3,700,000 318,200 7,459,000

상수도사업 3,950,800 3,700,000 302,400 7,348,400

하수도사업 126,400 15,800 110,600

【검토의견】

 ○ 2008년도 말 우리 군에서 갚아야할 채무액은 12,977,200천원에서

    2009년도에 3,700,000천원이 발생하고, 2,418,200천원을 상환하 으며,

    2009년도 말 채무 재액이 14,259,000천원임

 11) 보조  결산
 (단 :천원)

구    분  산 액 수 령 액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94,394,893 194,433,023 163,910,980 27,474,140 3,044,903

일반회계 179,597,502 179,635,632 149,934,987 26,694,567 3,006,078

특

별

회

계

소 계 14,797,391 14,797,391 13,975,993 779,573 38,825

의료보호 기 196,930 196,930 193,930 0 0

수질개선 14,600,461 14,600,461 13,782,063 779,573 38,825

  ※ 별도 검토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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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가. 총  평

   ⇒ 2009년도 세입․세출 최종 재정규모는

   ○ 세입 : 466,300,002천원

   ○ 세출 : 391,932,827천원

   ○ 이월액(잔액) : 74,367,175천원으로서 이월액을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 19,993,959천원, 사고이월 15,618,125천원, 계속비 이월 

21,539,505천원, 보조  집행 잔액 2,281,658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 은 14,933,928천원임.

   

   ○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방향을 보면 합리  재원 배분과 지

역 특색에 맞는 투자 략 수립, 고유가 시 와 미래사회 비,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 재정운용, 재정운용 상황 공개와 주민 참여 활성화 

등 장기 국가 발  략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

을 극 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일부 항목에서 산을 과다 책정

하여 산 액의 16.9%인 74,367,175천원이 이월되어 21,599,69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 음.

   ○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을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하므로 주민의 행정에 한 신뢰와 참여, 주민에 의한 직  

재정 통제기능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 으며, 행정서비스에 한 

원가 산정과 성과 평가가 가능하여 재정운 의 책임성이 폭 향상 되

었으며 재무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종 보다 나아

졌는지 여부와 단체장과 공무원이 문경 인의 자세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 세입면에서 보면 군민 1인당 재정규모는 5,485,611원, 지방세 부담액은 

292,606원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지방교부세나 조정 교부   재정

보 ,  국․도비 보조 등에 의존하고 있고 지방재정확충을 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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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 지역부존자원 개발과 경  

수익 사업 활성화로 지역 세입기반 확충 등 지방재정 확충을 한 자

구노력이 요구됨.

   ○ 세출면에서는 지방재정 법규, 각종 조례  규칙에 의거 배정하고 집행

하 으며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으로 의회, 주민 등 이해 계자가 필

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산집행과정에 있어 

건 성, 계획성, 윤리성, 효율성이 제고 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됨. 

   

   ○ 각종 사업면에서는 당  계획한 사업들은 부분 목표를 달성 하 으나 주

요투자 사업에 하여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의 내실 있는 운 으로 객

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 시행하고 투자 심사사업에 한 철 한 리와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경비의 집행은 계 법령 등에 의거 배정하고 집행하 으나 각부서간

의 균형을 유지하고 시성, 선심성 소모성경비, 불요불  경비의 억제

와 산 감의 지속 인 추진이 요구됨.

   

   ○ 보조 은 국가 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한 사용범 를 정하여 그 

경비의 부 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과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하여 

교부하는 제도로서 보조사업은 특정사업의 진흥이나 장려, 행정목  수

행 등 공익  지출을 극 화 하여야 하며 특정분야 특정 사업에 한 

보조 은 특혜시비와 형평성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의 필요성  

타당성을 면 히 검토하여 사업목 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사후 리가 요구됨.

   

   ○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 을 실 하기 하여 조례로 설치 운

하는 기 은 10종으로 운용실 이 조하며 활성화가 되도록 하고 여

유자 은 안정 인 운 을 하여 지방재정법 제 77조에 의한 지방자

치 단체의 고은행에 정기 , CD등 축성 , 국공채 투자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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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높은 상품에 치하고 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채권액인 융자사업은 융자 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아 군 재정 운 에 막

한 지장을 래하고 있으므로 장기연체 채권회수에 특별한 책을 강

구하여 회수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됨.

 나. 2009년 군정 성과

   ○ 2009년도에는 우리 거창이 지향하는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인구 거창 

건설을 한 비 으로 군민 심 열린행정, 활력있는 지역경제, 소외계층 

복지 증진, 창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7  역 시책과 32개 이행과제

를 착실히 추진한 결과 수상실  29개 분야 인센티  6억원, 공모사업 

선정 19분야 사업비 283억8천만원을 획득하는 등 보람찬 성과를 거두었

으며 시책별 추진 성과는 아래와 같음.

   ○ 시책별 추진 성과는 승강기 산업 벨리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각종 산업단지 조성으로 거창 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 따뜻하

고  온정이 넘치는 복지 서비스 제공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농업경쟁

력 확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웰빙 거창의 녹색도시 조성 한민국 

최고의 교육 환경 조성

 다. 미흡한 사항

   ○ 2009년도 군정 운 은 민간의 자율 창의를 극 활용하여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탄력  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극 지원, 교육 기회 확 ,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소득층과 

취약 계층을  지원하 으나 일부 미흡한 분야에 하여는 주요 시

정  개선 조치사항에서 구체 으로 표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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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산결산 특별 원회 심사시 지 된 사항에 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속한 시정  개선을 구하 음

    

    - 당 산 편성후 그 로 결산시 집행잔액으로 남은 산에 하여는 

2009년 추경때 삭감을 하여 결산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산편성에

      철 를 기하기 바람.

    - 비비 결산  승강기산업 추진 출연 지원으로 2,000,000천원을 지출하

는데 이는 비비 지출 성격에 맞지 않으므로, 차후에는 비비 지출

시 의회 사  보고 등 집행에 신 을 기해야 할 것임.

    - 계속비 결산  거창문화원 건립에 있어 2009년도에 1,126,246천원을 

     지출하고 4,522,078천원을 이월하 는데 문화원사는 2010년 12월까지 

     공을 하되 진입로가 소하여 차량통행의 문제 이 두되는 바, 진입

     로를 충분히 확보하여 병목 상이 생기도 않도록 각유념하기 바람. 

    - 세입결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체납사유가 고질  체납으로 59,930

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에 한 답변으로 기반시설부담 은 건축 

      연면  200㎡을 과하는 건축행 에 하여 부과하는 시설부담 으로 

2008년 3월 28일 법령이 폐지되었으며 체납액은 2006년, 2007년도분으로 

답변을 하 으나, 체납처분 차의 미숙 등으로 재까지 미 수납된 체납

으로 차후 정확한 체납처분 차 이행으로 징수에 철 를 기하기 바람.

4. 질의  답변(생략)

5. 토론요지(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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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5. 26 ∼ 6. 14(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 원이 

지방재정법,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반 으로 특이한 문제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해마다 반복 지 되는 사항으로, 불용액  명시이월비가 과다 발생되

어, 산운용에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으므로, 사 에 치 한 계획수

립으로 정 산을 편성토록 할 것과, 사업의 조기추진 등으로 불용액

이 최소화 되도록 세심한 심을 가져야 할 것임.

  ○ 끝으로, 결산검사 원의 지 사항과 의회의 심사 과정에서 지 된 사

항에 해서는 조치계획과 추진실 을 의회에 보고 할것과, 다음연도 

산편성  집행과정에 극 반 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구 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함.


